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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3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계획
   
        2013년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최일시 :  2013. 6. 11(화) 15:00
          장    소 : 신관 6층 기획상황실
          참석대상 :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25명 
          안    건 : 3건(심의 2건, 보고 1건)

상정 안건

     은평 3-13 및 3-14 블록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심의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심의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 보고
      

   

           
따로붙임 : 은평 3-13 및 3-14 블록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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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주 관 부 서  검 토  보 고

           

  

   일    시 : 2013. 6. 11(화) 15:00

   장    소 : 신관 6층 기획상황실
   참석대상 :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25명
   안    건 : 3건(심의 2, 보고 1)

       은평 3-13 및 3-14 블록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심의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심의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 보고

주 택 정 책 실주 택 정 책 실주 택 정 책 실주 택 정 책 실
(재 정 비 과 )



- 3 -

1111 은은은은평평평평3-13 3-13 3-13 3-13 및 및 및 및 3-14 3-14 3-14 3-14 블럭 블럭 블럭 블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재정비촉진계획변경재정비촉진계획변경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안안안))))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검토보고검토보고검토보고검토보고
상정사유

  기자촌 지역일대 미래 주거단지 신모델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부지경계
조정 등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13.04.14) 및 제6차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결과('13.05.27)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함. 

검토의견

구   분 주요 심의사항 검 토 의 견

1.토지이용계획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면 면 면 면 적적적적(((( ))))
기 기 기 기 정정정정 증 증 증 증 감감감감 변 변 변 변 경경경경

합  계 94,974.4 - 94,974.4

택 지
(획지)

소    계 61,066.0 - 89,038.4
BL 3-13 61,066.0 증) 3,041.6 64,107.6

BL 3-13A - 증)59,247.9 59,247.9
BL 3-13B - 증) 1,652.2 1,652.2
BL 3-13C - 증) 1,624.5 1,624.5
BL 3-13D - 증) 1,583.0 1,583.0
BL 3-14 - 증)24,930.8 24,930.8

편익-6 29,436.1 감)29,436.1 -
근린공원-10 4,472.3 - 4,472.3

완충녹지 - 증) 1,463.7 1,463.7

 기 심의 상정안과 변경없음

2.용도지역
  변경계획

구분구분구분구분 면적면적면적면적(((( ))))
기정기정기정기정 증증증증((((감감감감)))) 변경변경변경변경

합 계 94,974.4 - 94,974.4

주거
지역

제2종 전용 - 증) 64,107.6 64,104.6
제1종 일반 61,066.0 감) 61,066.0 -
제2종 일반 29,436.1 감) 3,041.6 26,394.5

자연녹지지역 4,472.3 - 4,472.3

 기 심의 상정안과 변경없음

3.기반시설계획
구분구분구분구분 면적면적면적면적(((( ))))

기정기정기정기정 증증증증((((감감감감)))) 변경변경변경변경
합 계 4,472.3 1,463.7 5,936.0

근린공원 4,472.3 - 4,472.3
완충녹지 - 1,463.7 1,463.7

 기 심의 상정안과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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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심의사항 검 토 의 견

4.용적률 계획
  용적률 : 변동없음
  - BL3-13 : 120%이하
  - BL3-14 : 200%이하

 기 심의 상정안과 변경없음

5.높이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층수 변경
  - BL3-13 :
    기심의 상정 : 4층이하  18층 이하 
    금번 자문 상정 : 12층 이하 
  - BL3-14 : 제한없음  15층 이하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층수 조정 

6.주택공급계획
  주택 세대수 계획
  - 기정 : 502세대 (3-13BL 502)
  - 심의 상정안 : 1,649(3-13BL 1,095, 3-14BL 554)
  - 변경 : 1,646세대 (3-13BL 1,092, 3-14BL 554)

 층수 조정에 따른 세대수 조정 

7.도로/교통계획   도로계획 : 변경없음  기 심의 상정안과 변경없음

8. 종합의견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고 기존의 도시흔적을 최대한 보전한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공공의 사업으로 
  층수를 12층으로 조정하여 금번 심의에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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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첨부첨부첨부1. 1. 1. 1. 토지이용 토지이용 토지이용 토지이용 및 및 및 및 건축계획에 건축계획에 건축계획에 건축계획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사항사항사항사항
구분구분구분구분 획지획지획지획지 면적면적면적면적(((( )))) 주된용도주된용도주된용도주된용도 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 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높 높 높 높 이이이이

BL3-13

기정 BL3-13 61,066.0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60 이하 120 이하 4층이하

변경

BL3-13 64,107.6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40 이하 120 이하 18층이하
BL3-13A 59,247.9
BL3-13B 1,652.2
BL3-13C 1,624.5
BL3-13D 1,583.0

편익-6
기정 편익-6 29,436.1 업무, 근린생활, 

교육 등 60 이하 200 이하 -
변경 BL3-14 24,930.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00 이하 15층이하
변경 완충녹지 1,463.7 - - -

근린공원-10 - - 4,472.3 - - - -

첨부첨부첨부첨부2. 2. 2. 2.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에 결정에 결정에 결정에 관한사항관한사항관한사항관한사항
구구구구     분분분분 면 면 면 면 적적적적(((( )))) 비 비 비 비 고고고고기 기 기 기 정정정정 변 변 변 변 경경경경 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합합합합     계계계계 94,974.494,974.494,974.494,974.4 ---- 94,974.494,974.494,974.494,974.4

제2종전용주거지역 - 증) 64,107.6 64,107.6 BL3-13
제1종일반주거지역 61,066.0 감) 61,066.0 - BL3-13
제2종일반주거지역 29,436.1 감) 3,041.6 26,394.5 편익-6

자연녹지지역 4,472.3 - 4,472.3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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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첨부첨부첨부3. 3. 3. 3. 주택공급계획주택공급계획주택공급계획주택공급계획
 주택공급계획 (3-13BL): 기심의 상정안 

구분구분구분구분 기정기정기정기정((((분양분양분양분양))))
AAAA

기 기 기 기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상정안상정안상정안상정안(B)(B)(B)(B)

금번 금번 금번 금번 소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안상정안상정안상정안(C)(C)(C)(C)

증감증감증감증감
(A-C)(A-C)(A-C)(A-C) 비고비고비고비고

총 총 총 총 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502502502502 1,0951,0951,0951,095 1,1171,1171,1171,117 증증증증)615)615)615)615 분양 임대로 전환

60606060 미만미만미만미만 ---- 1,0951,0951,0951,095 1,1171,1171,1171,117 증증증증)1,117)1,117)1,117)1,117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87878787세대 세대 세대 세대 포함포함포함포함

60~8560~8560~8560~85 미만미만미만미만 502502502502 ---- 감감감감)502)502)502)502

 주택공급계획 (3-14BL)
구분구분구분구분 기정기정기정기정 변경변경변경변경((((분양분양분양분양)))) 증감증감증감증감 비고비고비고비고

총 총 총 총 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 554554554554 증증증증)554)554)554)554

60606060 미만미만미만미만 ---- 278278278278 증증증증)278)278)278)278 3-13BL과 연계하여
공동주택용지로 변경60~8560~8560~8560~85 미만미만미만미만 ---- 276276276276 증증증증)276)276)27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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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중화중화중화중화111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재정비촉진계획변경재정비촉진계획변경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안안안) ) ) )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검토보고검토보고검토보고검토보고
상정사유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을 적용   
하여 소형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하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에 대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검토의견

구   분 주요 심의사항 검 토 의 견

1.토지이용계획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면 면 면 면 적적적적(((( ))))
기 기 기 기 정정정정 증 증 증 증 감감감감 변 변 변 변 경경경경

합  계 44,531 - 44,53144,53144,53144,531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2,096 - 12,09612,09612,09612,096
도    로 3,229 - 3,2293,2293,2293,229
공    원 4,552 - 4,5524,5524,5524,552
녹    지 2,995 - 2,9952,9952,9952,995
공공청사 1,200 - 1,2001,2001,2001,200
광    장 120 - 120120120120

택 지
(획지)

소    계 32,435 - 32,43532,43532,43532,435
4 32,435 - 32,43532,43532,43532,435

    적정적정적정적정
 - 차량 출입구 위치 조정에 따라 녹지 

위치 및 선형조정

2.용도지역계획
구분구분구분구분 면적면적면적면적(((( ))))

기 기 기 기 정정정정 증증증증((((감감감감)))) 변경변경변경변경
합 계 44,531 - 44,53144,53144,53144,531

주거
지역

소계 44,531 - 44,53144,53144,53144,531
제2종(7층) - 증)    985 985985985985

제2종 44,531감) 33,275 11,25611,25611,25611,256
제3종 - 증) 32,290 32,29032,29032,29032,290

    적정적정적정적정
 -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안) 적용 및 자문 의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3.기반시설계획   재정비촉진지구 순부담비율(33.0%) 및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비율(15.7%) 준수

    적정적정적정적정
 - 변경없음

4.용적률 계획   기준 190.0%  210.0% (증 20.0%)
 상한 240.0%  300.0% (증 60.0%)

    적정적정적정적정
 - 기준용적률 20% 상향
 -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적용

5.건축계획
  세대수 변경 : 증) 347세대
   - 기정 : 708세대 (분양 583세대, 임대 125세대)
   - 변경 : 1,055세대 (분양 835세대, 임대 160

세대, 장기전세 60세대)

    적정적정적정적정
 -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라 증가세

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 확보 
 -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안)에 따라 증가용적률의 50%이상 
장기전세주택 확보 : 증) 60세대

6.도로/교통계획
  인접구역의 중심보행축과 연계성 강화 및 보

행안전확보를 위하여 차량출입구 위치 조정
  촉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및 교통계획 준수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소통상의 영향은 미미

    적정적정적정적정
 - 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의견 수용

7. 종합의견
  토지이용계획 변경(차량출입구 위치조정)과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  및 역세권 건

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적용에 따른 소형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증가로 건축배치계
획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도시재정비소위원회(2회) 자
문의견을 반영하여,

  2013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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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첨부첨부첨부1. 1. 1. 1. 토지이용에 토지이용에 토지이용에 토지이용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사항사항사항사항
연 연 연 연 변변변변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차량출입구 차량출입구 차량출입구 차량출입구 
위치조정위치조정위치조정위치조정

인접구역의 중심보행축과의 
연계성강화 및 보행안전확보를 
위하여 차량출입구 위치 조정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면적면적면적면적(((( )))) 비율비율비율비율(%)(%)(%)(%) 비 비 비 비 고고고고
합 계 44,531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12,096 27.2 -
도 로 3,229 7.3 대로1, 중로1개 노선
공 원 4,552 10.2 근린공원 1개소
녹 지 2,995 6.7 연결녹지 1개소

위치 및 선형조정
공공청사 1,200 2.7 동사무소 1개소

광 장 120 0.3 광장 1개소
택지

(획지)
소 계 32,435 72.8 -

1 32,435 72.8 공동주택

첨부첨부첨부첨부2. 2. 2. 2.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에 결정에 결정에 결정에 관한사항관한사항관한사항관한사항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면 면 면 면 적적적적(((( ))))

비율비율비율비율(%)(%)(%)(%) 비 비 비 비 고고고고기 기 기 기 정정정정
((((촉진계획 촉진계획 촉진계획 촉진계획 결정결정결정결정)))) 증 증 증 증 감감감감 변경변경변경변경((((안안안안))))

계계계계 44,531 - 44,531 100.0 -
제제제제2222종종종종(7(7(7(7층층층층)))) - 증)   985 985 2.2 계획기반시설제제제제2222종종종종 44,531 감) 33,275 11,256 25.3

제제제제3333종종종종 - 증) 32,290 32,290 72.5 1,2차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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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첨부첨부첨부3. 3. 3. 3. 정비계획 정비계획 정비계획 정비계획 결정결정결정결정((((안안안안))))도도도도
    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획지획지획지획지 용도용도용도용도

지역지역지역지역 구분구분구분구분 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기 기 기 기 정정정정 증증증증 감감감감 변 변 변 변 경경경경

1111
제제제제2222종종종종

, , , , 
제제제제3333종 종 종 종 

기 기 기 기 준준준준 190.0이하 증) 20.0 210.0이하
상 상 상 상 한한한한 240.0이하 증) 60.0 300.0이하

    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기 기 기 기 정정정정 증증증증 감감감감 변 변 변 변 경경경경

1111 30% 이하 - 30% 이하

    높이높이높이높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 높이높이높이높이

기 기 기 기 정정정정 증증증증 감감감감 변 변 변 변 경경경경
1111 최고최고최고최고 35층 이하

(125m이하) - 35층 이하
(125m이하)

평균평균평균평균 21.0층이하 - -   

첨부첨부첨부첨부4. 4. 4. 4. 건축계획에 건축계획에 건축계획에 건축계획에 관한사항관한사항관한사항관한사항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 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층 층 층 층 수수수수 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동수동수동수동수
기 기 기 기 정정정정 3,578.35 78,356.0 11.03% 240.00% 35층 708

(임대: 125) 8동

변 변 변 변 경경경경 6,584.31 97,230.0 20.30% 299.77% 35층
1,055

(임대: 160, 
장기전세 : 60)

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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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첨부첨부첨부5. 5. 5. 5. 주택공급계획주택공급계획주택공급계획주택공급계획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 에 따라 기준용

적률 20%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대수는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증가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으로 계획)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에 따라 증가용적률의 

50%이상은 장기전세주택(60세대)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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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노량진노량진노량진노량진6666구역 구역 구역 구역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심의결과 심의결과 심의결과 조치계획 조치계획 조치계획 조치계획 보고보고보고보고
보고사유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노량진노량진노량진6666구역 구역 구역 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변경변경변경((((안안안안))))에 에 에 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도시도시도시도시재정비재정비재정비재정비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13.3.12) ( 13.3.12) ( 13.3.12) ( 13.3.12)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가결가결가결가결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조치 조치 조치 조치 계획을 계획을 계획을 계획을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드림드림드림드림....

보고내용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세입자 세입자 세입자 세입자 대책을 대책을 대책을 대책을 작성하여 작성하여 작성하여 작성하여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위원회에위원회에위원회에위원회에    
보고할 보고할 보고할 보고할 것것것것

    - - - - 임대주택 임대주택 임대주택 임대주택 추가 추가 추가 추가 확보확보확보확보
            기 기 기 기 준 준 준 준 : : : : 17%(21917%(21917%(21917%(219세대세대세대세대) ) ) ) 
            계 계 계 계 획 획 획 획 : : : : 19%(24319%(24319%(24319%(243세대세대세대세대))))
    - - - - 대형 대형 대형 대형 평형을 평형을 평형을 평형을 소형으로 소형으로 소형으로 소형으로 규모 규모 규모 규모 조정하고조정하고조정하고조정하고, , , , 
            부분임대아파트를 부분임대아파트를 부분임대아파트를 부분임대아파트를 계획하여 계획하여 계획하여 계획하여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거주거주거주거주
            세대를 세대를 세대를 세대를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수용하는 수용하는 수용하는 수용하는 것으로 것으로 것으로 것으로 계획계획계획계획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기 기 기 기 정정정정 심의시심의시심의시심의시 금회보고금회보고금회보고금회보고
건립세대건립세대건립세대건립세대 1,0711,0711,0711,071

((((임대임대임대임대192)192)192)192)
1,2241,2241,2241,224

((((임대임대임대임대232)232)232)232)
1,2831,2831,2831,283

((((임대임대임대임대243)243)243)243)
85858585 이하이하이하이하 765765765765

(71.5%)(71.5%)(71.5%)(71.5%)
1,0251,0251,0251,025

(83.7%)(83.7%)(83.7%)(83.7%)
1,1851,1851,1851,185

(92.3%)(92.3%)(92.3%)(92.3%)
        부분임대부분임대부분임대부분임대((((세대구분형세대구분형세대구분형세대구분형) ) ) ) : : : : 22222222세대세대세대세대

반영반영반영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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